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 기        정

예   산   액

비      교

증  △  감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3000
경제개발비 1,020,000 920,000 10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 336,919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683,081 ]

3300
국토자원보존개발비 1,020,000 920,000 10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 336,919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683,081 ]

3320
치수및재해대책 1,020,000 920,000 10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 336,919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683,081 ]

3325
치수사업특별회계 1,020,000 920,000 10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 336,919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683,081 ]

100
경상예산 266,081 264,161 1,92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  30,919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235,162 ]

110
인건비 217,481 215,561 1,92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  30,919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186,562 ]

101
인건비 217,481 215,561 1,920

1,920 0 1,920 10 일시사역인부임

ㅇ 지방하천 편입토지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1,920

1,920(도)

  -  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  1,765,000원x1식 = 1,765

1,765(도)

  -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        1,765,000원x8.74% = 155

155(도)

400
예비비등 111,919 13,839 98,080

410
예비비 111,919 13,839 98,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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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치수사업특별회계][단위:천원]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및재해대책 세항:(3325)치수사업특별회계 세세항:(110)인건비


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 기        정

예   산   액

비      교

증  △  감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801
예비비 111,919 13,839 98,080 ㅇ 예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111,919,000원)-기정(13,839,000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98,080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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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20,000 920,000 100,000세  출  합  계

[치수사업특별회계][단위:천원]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및재해대책 세항:(3325)치수사업특별회계 세세항:(410)예비비


